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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08

제출연월일: 2023. 12. 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15308, 2023. 8. 25.)

라.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47289, 2023. 12. 5.)

마.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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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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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

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

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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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

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

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

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

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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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내용

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 소 속: 교통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윤경빈

○ 연락처: (052)29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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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08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 출 일 자 : 2023. 12. 5.(화)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12. 5.(화)

  ❍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12. 7.(목)

2. 제안이유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

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4.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5. 검토의견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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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

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

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

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

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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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교  통  과

□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비율(%)

계 826,281 687,938 138,343

20.1
세외수입 526,281 487,938 38,343

조정교부금 0 0 0
국비보조금       0    100,000    △100,000
시비보조금 300,000 100,000 200,000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비율(%)

계 997,253 897,630 99,623

11.1
선진 교통문화 정착 619,157 523,477 95,680

행정운영경비 135,571 142,548 △6,977

재무활동 242,525 231,605 10,920

≪주차장 특별회계 ≫ (단위: 천원)

주차장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비율(%)

세 입

계 6,644,680 6,648,050 △3,370

△0.05

세외수입 5,712,255 5,651,465 60,790

시비보조금 151,500 278,500 △127,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80,925 718,085 62,840

세 출

계 6,644,680 6,648,050 △3,370

주차기반시설 확충 5,210,458 5,207,150 3,308

주정차질서 확립 785,772 799,235 △13,463

행정운영비 328,450 321,665 6,785

재무활동 320,000 32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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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1%인 138,343천원이 

증액된 826,281천원으로 편성 되었고,

∙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1%인 99,623천원이

증액된 997,253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05%인

3,370천원 감액된 6,644,680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

◎ 세 입 (p707)

〈세외수입〉

∙ 징수교부금수입-------------------------------------------------------------------269,481천원

∙ 과태료--------------------------------------------------------------------------------237,600천원

〈시비보조금〉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300,000천원

◎ 세 출 (p711~715)

□ 검토의견 : 없음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비교증감  예산안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401-01)

300,000 200,000 100,000 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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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특별회계

□ 주요 편성내역 

◎ 세 입 (p909~910)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3,173,000천원

∙ 징수교부금수입--------------------------------------------------------------------378,615천원

∙ 지난년도수입--------------------------------------------------------------------417,040천원

〈시비보조금〉

∙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75,000천원

〈보전수입등〉

∙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

◎ 세 출 (p913~918)

□ 검토의견

❍ 예산안 p915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비 

30,000천원 및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00,000천원이 각각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비교증감  
예산안
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공영주차장)(309-0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401-01)

4,192,915
165,000

3,889,235
240,000

303,680
△75,000

p913
p914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전출금(309-01) 579,390 717,356 △137,966 p914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402-02) 45,000 105,000 △60,000 p914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207-01) 100,000 0 100,000

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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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건  축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비율(%)

계 819,000 172,000 647,000

376.1

세외수입 54,000 54,000 0

조정교부금 0 0 0

국비보조금 530,000 0 530,000

시비보조금 235,000 118,000 117,000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비 율(%)

계 1,712,328 990,994 721,334

72.7
도시디자인 구현 및 
건전한 건축행정 구현 1,554,966 821,597 733,369

행정운영경비 157,362 169,397 △12,035

재무활동 0 0 0

◎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76.1%인 647,000천원이 

      증액된 819,0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7%인 721,334천원이

증액된 1,712,32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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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편성내역

◎ 세 입 (p721)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제·부과금------------------------------------------------------------54,000천원

〈국비보조금〉

∙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500,000천원

〈시비보조금〉

∙ 빈집정비사업--------------------------------------------------------------------60,000천원

∙ 저소득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지원사업--------------------------------50,000천원

◎ 세 출 (p725~730)

□ 검토의견

❍ 예산안 p727 빈집실태조사용역비 55,000천원과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60,000천원이 각각 신규 편성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비교증감  
예산안
페이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시설비(401-01)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500,000 20,000 480,000
p726

빈집정비사업

•시설비(401-01)

•빈집실태조사 용역(403-02)

170,000
55,000

80,000
0

90,000
55,000

p727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60,000 0 0 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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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시설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비율(%)

계 101,273 110,914 △9,641

8.6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업무의 적극지원
7,950 7,850 100

행정운영경비 93,323 103,064 △9,741

◎ 시설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 세입예산은 없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인 9,641천원이

감액된 101,27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 

◎ 세 입 - 없음  

◎ 세 출 (p735)

□ 검토의견 : 없음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비교증감  예산안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101-01)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52,631

14,232
23,760

56,924
14,640
28,800

△4,293
△408
△5,040

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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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1
발의연월일 : 2023. 11. 9.

발 의 자 : 김도운, 이명녀, 박경흠,

정재환, 문희성, 홍영진,

강혜순, 김태욱, 문기호

1. 제정이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

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치향상과 관

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안 제4조)

라. 지원신청및결정, 지원시기등절차에관한사항규정 (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안 제7조)

바. 한옥의 매수 등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3조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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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3. 11. 3. ~ 11. 10.(8일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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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

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

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

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

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

제9호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

재보호 조례」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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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및 신축 중인 한옥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옥에 적용한다.

제4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

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받은한옥은 다음각호의 기간이경과하기전에 중복

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

우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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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

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

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금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세제 등의 감면 노력) 구청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9조(한옥의 매수 등) 구청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0조(등록)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구청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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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울

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필요한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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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

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

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

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

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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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

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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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

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

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

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

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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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〇「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〇 (소  속) 건축과

〇 (직  급) 시설7급

〇 (이  름) 정현진

〇 (연락처) 29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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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71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 출 일 자 : 2023. 11. 9.(목)

  ❍ 제   출   자 : 김도운 의원 외 8명

  ❍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11. 9.(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12. 7.(목)

2. 제안이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

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한옥의 매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13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4조, 제25조

5. 검토의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한옥의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위

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 임.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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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

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

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

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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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

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

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

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

로 유지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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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

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

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

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

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